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主要內容

▣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호주와 태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간 

FTA 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 고 이에 지난 3월 29일 2005년부터 

양국간 FTA를 출범키로 합의하는 데 성공함.

- 同 FTA는 최근 극 인 FTA 정책을 펼치고 있는 태국 최 의 양자간 FTA이며, 

동아시아와 력을 모색하고 있는 호주는 태국과의 FTA를 통해 ASEAN, 동아시

아 진출 확  가능성을 높임.

▣ 호주-태국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, 농업국간 FTA로서 무역확 , 투자유입 등 경제 인 

효과외에 국제교역환경에서 농산물 부문의 공조, AFTA의 확  등 양국이 정치․경제

으로 혜택을 보는 win-win 효과가 기 됨.

 - 한 同 FTA는 발효 즉시 수입의 78% 이상이 자유화되고 2010년까지 일부 민감품목을 

제외한 95% 수입이 단계 으로 개방될 정이어서 다른 FTA의 표본으로 작용할 가능성

이 높음.

▣ 호주와 태국이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우리정부도 FTA 추진을 포함한 ASEAN

과의 경제 력 강화방안을 시 히 마련하고, 년 3월 시작된 한․ASEAN FTA 공

동연구에도 극 인 심과 노력이 필요함.    

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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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 개 요

□ 지난 3월 29일 호주와 태국 정부는 FTA 상을 종료하고 4월  국회비  

차를 비하고 있다고 발표함.

 - 양국간 FTA 정이 발효되는 2005년 1월부터 태국은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

5,007개 품목  43.7%에 한해 세를 철폐하는데, 이는 호주 수입 액의 약 

78%에 해당함.

 -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호주는 2009년까지 합의한  항목의 수입 세를 철폐

하고, 태국은 2025년까지 진 으로 수입 세를 철폐하기로 함.

 - 한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6,000개의 품목  83.2%에 해서도 세가 철

폐되는데 이는 태국 수입 액의 약 83%임.

 - 한편, 포도, 와인, 오 지, 섬유류, 가공된 감자  출 물과 같은 민감 품목에 

한해 2009년까지 진 으로 세를 낮추고 돈육, 소고기, 우유, 차, 커피 등의 

품목의 세는 향후 15년내에, 탈지유와 같은 특별 품목은 20년내에 무 세를 

용키로 합의하 음.

□ 호주-태국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, 농업국간 FTA로서 무역확 , 투자유입 등 

경제 인 효과외에 국제교역환경에서 농산물 부문의 공조, AFTA의 확  등 

정치․경제  의의가 있음.

  - 한 투자확 , 인 자원 이동의 확 , 투자기업의 내국인 우 등 FTA가 동

반하는 효과를 통해 양국이 경제 으로 혜택을 보는 win-win 효과가 기 됨. 

2 .  호주-태국 FTA의  주요 내용

□ 호주-태국 FTA는 발효 즉시 부분의 제조업제품을 심으로 세가 철폐되

며, 서비스 교역, 투자, 생  검역 차, 기업인 이동, 공업표 에 한 이슈, 

통 , 지 재산권, 경쟁정책, 자 상거래, 정부조달, 분쟁해결 차 등의 내용

을 포함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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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호주의 태국 개방 내용

□ FTA 발효후 호주는 2,003개 품목( 체 품목의 47%, 태국 수입액의 약 47%, 

이  3,080개 품목은 재 무 세)에 한 세를 철폐함.

 - 호주는 한 2010년까지 786개 품목(  교역품목의 13%)을 자유화하고 2015년

에는 재 25%의 세를 부과하고 있는 섬유류 등 239개 품목(  교역의 4%)

에 해 세를 폐지하게 됨.

1) 제조업

□ 호주는 FTA 발효후 태국산 승용차, 다목  차량, 자동차 부품  상용차에 

한 세를 15%에서 10%로 인하함.

 - 재 10～15%를 부과하고 있는 태국산 자동차 부품 146개 품목  98개 품목

에 해 5%로 인하하고 나머지는 2010년까지 철폐키로 함.

□ 호주의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류, 섬유  신발 이른바 노동집약  

제품에 해서도 세가 크게 낮아지게 됨.

 - 의류 239개 품목은 재 25%를 부과하고 있으나 FTA 발효후 12.5%로 인하되

고 2010년에는 5%, 2015년에는 완  자유화됨.

 - 10～15%를 부과하고 있는 섬유류는 발효후 태국산 제품에 해 2010년까지 

5%로 인하되나 이  일부제품은 세가 철폐됨.

 - 신발류는 15%에서 9%로 인하되나 2008년에 8%, 2009년에 5% 그리고 2010년

에는 세가 폐지됨.

□ 철강류  8개 품목은 발효후에도  4%의 세율이 유지되나 2010년에는 철

폐됨.

 - 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라스틱, 화학제품 71개 품목은 재의 5% 세 수

을 2008년까지 유지하고 이후 철폐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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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원산지 규정

□ 양국간 FTA 원산지 규정은 세부 품목별 용을 원칙으로 하나 양국간 교역, 

투자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되었는바, 양국에서 사용된 수입원료는 반드시 형

질이 변형되어야는 세목변경방식(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: CTC) 기

으로 부가가치 요구조건(Regional Value Contents : RVC)은 55%임1).

 - 제품 가공과정을 반 하고 있는 CTC 방식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품

목에 한 세율 이해를 높일 수 있음.

 - 한편 호주의 섬유, 의류  신발(TCF) 품목 RVC는 55%이나 태국에 해 다음

과 같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.

  ㅇ 태국산 재료는 30% 이상

  ㅇ 태국외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품 25%에 해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55% RVC

3) 투자

□ 양국간 FTA 발효후 호주는 태국기업인(투자가)에 해 다음의 항목을 제외하

고 내국인 우를 부여함.

 - 잠재 으로 5,0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이 상되는 경우

 - 역외에서 5,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(호주계 기업)을 획득하는 경우

 - 호주내에서 1,000만 달러 이상 투자 포함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

 - 태국정부에 의한 투자

나. 태국의 호주 개방 내용

□ FTA 발효후 태국은 2,934개 세 품목( 체 품목  53%, 태국의 호주 수입

액의 약 78%, 이  206개 품목은 재 무 세)에 한 세를 철폐함.

 - 향후 태국은 2010년에 나머지 품목  41%( 체 품목  17%)에 한 세를 

1) ASEAN은 40%, CER은 50%를 적용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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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하게 되고 2025년까지 단계별로 완  자유화를 이행하게 됨.

 - 재 세할당 품목인 농산품은 품목에 따라 발표후 세가 철폐되거나 할당

이 폐지되기도 하지만 민감품목은 완  자유화 이 까지 세를 차 낮추어 

나가기로 함.

1) 제조업

□ 태국은 체 공산품  20%( 소형 승용차 제외)를 제외하고 발효직후 세를 

철폐함.

 - 태국은 재 60～80% 수 의 형 승용차(3,000cc 이상)와 同 부품에 한 

세를 발표직후 철폐하고 기타 승용차는 2010년까지 매년 단계 으로 6%씩 

세를 인하함.

 - 42% 수 의 자동차 부품에 한 세는 2010년까지 20% 이내로 인하되고 1

5～30% 수 의 엔진은 발효직후 폐지됨.

□ 기계류는 최고 30%의 세가 부과되고 있는데, 이  부분이 2005년에 폐지 

혹은 2010년까지 단계  폐지될 정임.

 - 특히 호주의 수출증 가 기 되는 철강류는 10～20%의 세가 부과되는데 이 

 열연코일(10%), 냉연코일(12%) 등은 2015년까지 완  자유화 정임.

 - 한편 20%의 세가 부과되는 철강용품은 2010년까지 자유화 정임.

 - 비철 속의 경우, 銅 제품은 2010년, 알루미늄, 납, 아연 제품은 발표후 5%의 

세를 유지한 후 2007년 자유화됨.

□ 기타 제조업 제품  태국의 주력 생산품인 라스틱 제품은 재 20～30%의 

세가 2010년까지 철폐되나 이  30%의 세를 부과하고 있는 민감품목은 

발표직후 15%로 인하됨.

2) 농산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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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고기는 발효후 세가 51%에서 40%로, 기타 소부산품은 33%에서 30%로 인

하한 후 2020년까지 완  자유화됨.

 - 각각 33%와 32%를 세를 부과하고 있는 돈육과 양고기는 각각 2020년과 

2010년에 자유화됨.

□ 포뮬라(5%), 랙토스(20%), 카세인  알부민(10%)은 발효후 세가 철폐되고 

우유제품, 버터, 요구르트 등 유제품은 2010년까지 자유화됨.

 - 한 태국은 호주에 해 분유와 아이스크림에 해 발효후 각각 2,200톤과 

120톤으로 세할당을 확 하 고 세가 폐지되는 2025년까지 매5년마다 

17%씩 확 하기로 함.

□ 류(12～20%), 보리, 호 , 귀리(최고 25%) 등의 세가 철폐되고 에 한 

세할당이 증가됨.

 - 맥아(28%), 루텐(31%)은 발효후 세철폐, 가루(32.6), 분(31%)은 2010년

까지 자유화됨.

 - 최고 42%의 세를 부과하고 있는 신선 과일, 채소는 2010년까지 자유화되나 

만다린(42%), 포도(33%)는 발효후 30%로 인하되고 2015년에 자유화됨.

 - 과일쥬스, 통조림은 30%에서 24%로 인하되고 가공 인애 (30%)은 발효후 

세가 철폐됨.

□ 설탕은 2020년까지 자유화되나 매년 10%씩 세할당을 확 키로 함.

 - 와인은 발효후 54%에서 40%로, 맥주는 60%에서 30%로 세가 인하되나 각각 

2015년과 2010년에 자유화됨. 

3) 서비스  투자

□ 외국인투자와 련 자유화는 지분확 와 련되므로 주요 업종별 개방 내용은 

다음과 같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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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49.9% → 60% : 업, 건설, 요식업  호텔, 서비스  기술교육, 해상운송

 - 49.9% → 100% : 물류 배달

4) 기타 : 향후 개방 확 부문

□ 태국은 호주와의 FTA 효과 극 화를 해 번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문

도 발효후에도 지속 인 상을 통하여 부문에 걸쳐 개방도를 높인다는 데

에 합의하 는바, 우선 상 상 분야는 다음과 같음.

 - 융서비스, 이동통신 서비스, 인력이동 자유화  체류기간 확 (FTA 발효후 

5년으로 합의) 등임.

3 .  평가   망

□ 태국은 호주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, 섬유․의류, 열  농산물 수출확 가 가

능해졌고, 호주는 동남아 수출 기지를 확보하 다는 데 의의가 있음. 

 - 양국간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FTA 체결시 향후 20년간 태국은 252억 달러, 

호주는 66억 달러 규모의 GDP 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

□ 재 부과되고 있는 높은 수 의 세와 수량할당이 FTA 이후 사라진다면 호

주입장에서 낙농제품과 약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낙농제

품의 교역은 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으로 경제 력 형태의 교역

확 가 상됨. 

 - 태국의 낙농업계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해 양국간 력가능한 로젝트

를 발굴하게 되는데 태국내 우유생산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

어 태국 생산자와 호주 공 자들의 태국 시장을 확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

될 것임. 

□ 태국의 보건 련 상품은 태국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도 꾸 히 

증가하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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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이는 련 상품과 원자재가 풍부한 호주 수출업자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임. 

 - 태국내 병원 90% 이상은 의료장비를 미국,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

어 호주는 FTA를 통해 세가 제거되어 주요 의약 련 상품 시장인 태국에서 

호주산 제품의 유율을 높일 수 있음. 

 - 한 2010년 혹은 이후에도 유 기간을 두기로 한 철강제품  각종 자본재 

부품 등이 태국에 수출확 가 가능한 품목으로 망됨. 

□ 태국은 여러 품목이 호주 수출에 정 인 향을 받을 것이나 농산품, 식

품, 섬유  의류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은 호주시장에서 수출확 가 가능한 

품목임.

 - 이미 일본, EU 등에 높은 수출실 을 올리고 있는 태국의 야채, 과일, 육류 등

은 호주의 비 세 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FTA를 통해 수출

확 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. 

 - 자동차부문에서 승용차에 한 세 15%와 경상용차에 한 5% 세 제거로 

태국의 호주 자동차 수출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. 

 - 2000～01년 동아시아 국가들이 호주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약 31억 달러 규모

로서 태국 자동차 제조업계는 호주시장으로의 수출확 에 한 자신감을 보이

고 있음. 

 - 섬유  의류, 신발류에 한 호주의 세가 제거된다면 이들 품목에 해서도 

호주시장 근 기반이 마련된 것임. 

 - 특히, 이들 품목들은 1980년 에 태국의 주력상품이었으나 가격 경쟁력이 상실

되면서 사양화하고 있던 품목이어서 양질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에

게 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임.

□ 이처럼 호주-태국 FTA는 양국경제에 정 인 효과를  것으로 기 되는 바, 

FTA를 통한 자유화 효과는 비용, 정보공유, 경제긴 화를 통해 양국의 기업

들에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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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는 양국간 교역자유화 외에도 태국의 은 근로자 층의 호주취업을 합법화

하고 원활화하는 취업비자 정과 테러방지를 한 양국간 정보공유 정, 마약

퇴치를 한 공동노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FTA와 인 교류확 라는 두가지 

결실을 맺게 되었음.

 - 호주는 과거 CER을 통한 ASEAN과의 경제 력 는 통합을 모색하던  최근 

진 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ASEAN 진출 기반을 

마련하 고, 년내 체결이 상되는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ASEAN과의 

력 분야를 확 할 수 있을 것임.

□ 호주와 태국은 FTA를 통한 경제  효과 이외에도 정치, 안보, 국방  개발원

조 등 경제 외 인 효과를 기 하고 있음. 

 - 이미 양국은 WTO, APEC 그리고 AFTA-CER 력 부문에서 양국의 입장을 

지지하고 있고 공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음. 

 - 1997년 태국의 외환 기 발생 이후 IMF가 비한 포 성 자 지원 패키지에

서 호주는 태국에 1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고, 태국은 호주의 동티모르 병

에 태국의 지원을 받은 바 있음. 

 - 따라서 FTA 체결은 향후 DDA 상, APEC 무역자유화 등의 공동 심사에 

있어서 양국의 력 계를 더욱 발 시킬 것으로 기 됨.

4 .  정 책  시사

□ 국과 일본이 ASEAN과의 FTA를 극 으로 추진 에 있고, 이번에 호주와 

태국이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우리정부도 ASEAN과의 FTA 추진을 포함

한경제 력 강화를 한 다각 인 노력이 시 히 요구되는 실정임.  

  - 국은 2002년 ASEAN과의 양자간 FTA 추진에 합의하고, 년부터 선자유화 

조치를 추진하고 있고, 일본도 태국, 말 이시아, 필리핀과 FTA 상을 추진

임. 

□ 호주를 포함하여 국, 일본 등이 동남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,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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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기업의 동남아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, 더 나아가 향후 진

행될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임. 

  - 그동안 ASEAN측은 2001년  2002년 한-ASEAN 정상회의에서 양 지역간 

FTA 추진검토를 제안했으나,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지 못했음.

□ 최근 정부는 우리 나라의 장기 FTA 추진 략을 검토하고 있고, 년 3월 

ASEAN과의 FTA 추진을 한 문가회의를 개최하 는 바, 우리나라의 요

한 교역상 국인 ASEAN과의 FTA 추진을 한 제반 타당성조사  응

략을 극 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. 

  - 한-ASEAN FTA 공동연구를 한 문가그룹 활동과 련하여 우리측의 추

진 략과 부문별 응과제를 도출하여 한-ASEAN FTA 추진타당성을 검토해

야 함. 

  - 이를 해서는 ASEAN이 기존에 체결한  FTA의 합의수 을 비교 검토함으

로써 한․ASEAN FTA 추진시 상되는 이슈를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응

략을 수립하고, 주요 쟁 별 정책  추진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.  

□ ASEAN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큰 실익을 가져다  것으로 기 되는 반면, 농업 

 가공식품 등 일부 제조업 분야의 개방이 민감이슈로 등장할 것이므로 양

국간 FTA의 내용(개방 범   속도, 포  내용)을 사 에 충분히 검토할 필

요성이 있음. 

  - 이와 더불어, 재 추진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FTA 상을 성공 으로 마무

리 짓고, 태국, 말 이시아, 필리핀 등 우리나라에 해 양자간 FTA 추진을 

제의해온 국가들과의 FTA와 ASEAN 체와의 FTA간 추진 일정, 략 등에 

한 내부 인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.


